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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 트와 오피스텔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부분이 거주하는 가장 요한 주거공간이다. 의식주  가장 기본 인 

주거를 아 트와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양한 개인정

보를 의무 으로 공동주택의 리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리자들에게는 규모의 개인정보 

일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름 로의 방식으로 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유출이 발생된

다면 사회 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 트와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입주자명부’를 수집 조사하여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법  거성을 검토하고 수집항목 최소화, 동의방식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ABSTRACT

An apartment house and an officetel are already our most important residential space generally. Among food, clothing and 

shelter, an apartment and an officetel are in charge of a shelter as the most fundamental in our life. To live in an 

apartment and an officetel, it is necessory for residents to write a lot of informations about themselves. Therefore massive 

privacy files about apartment's residents is inevitable and it is managing in its own way. A privacy accident in an 

apartment houses would be a big society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enant list' to find out what it collects and what 

it’s problems are and proposed some vairous measures about the privacy improvements like items reduction & consent 

process improvement in an apartment house and an officetel from privacy law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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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한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 3사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게 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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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국, 필리핀 등 해외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가 포함된 

채 팔리고 있어 개인정보침해는 국가 일 재난으로 

볼 수 있다[1].

   개인정보유출은 1차 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유

출된 개인정보로 2차 피해가 충분히 발생가능하기에 

그 어느 유형의 정보보안사고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는 2011년 이 에는 

주로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이 발생하 다면 2011년 



1280 공동주택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이후에는 내부직원이나 력업체에 의한 정보유출 발

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다행히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4년 주

민등록번호 면 지 정책 이후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해서는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연구와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6

년 11월 1일 기  우리나라 총인구는 5,127만명이

다. 주택은 1,669만호이며 이  아 트가 1,003만

호로 체 주택  60.1%를 차지하고 있다. 2016

년 아 트 비율은 2015년 비 22만호, 02%가 증

가하 다. 2016년 기  아 트의 평균 가구원수는 

2.51명으로 이를 이용하여 아 트 거주 인구수를 계

산하면 약 2,517만명으로 체 인구의 49.1%가 아

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주택은 280만호로 체 주택의 

16.8%에 이르고 있다[4]. 노후주택의 재개발 재건

축을 통한 아 트로의 변화는 꾸 히 증가하여 아

트 거주 인구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아 트와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입주자명부’라는 

신청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입주자명부를 통해 정보

주체인 입주자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수집되어 

리된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 주택과 단독주

택 등의 경우에는 각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자신

들이 직  리하는 반면 아 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에는 필수 으로 각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주택

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아 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정보주체들

의 규모의 개인정보 일이 생성되고 개인정보 량 

유출 가능성이 확 되고 있다고 단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반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아 트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한 개인정보보

호 황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 트와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작

성해야 하는 입주자명부를 심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법  거성을 검토하

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아 트와 오

피스텔의 개인정보보호 수 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제반여건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II. 련 연구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과 련된 개

인정보 보호에 한 연구가 없는 까닭에 련 연구 

검토는 본 연구의 주제와 련된 법령 주로 진행하

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란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

의 설비 등의 부 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5]. 건축

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총 

29개  하나의 종류로서 해당건물의 층수와 연면

에 따라 아 트, 연립주택, 다세 주택으로 분류한

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종류  업

무시설로서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6]. 공동주택 

 아 트와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수많은 사

람들이 집단 으로 거주하고 있는 표 인 주거공간

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

동, 기록, 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

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기,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행 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 으

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 으로 개인정보 일을 

운용하기 하여 스스로 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 , 법인, 단체  개인 등

을 말한다[7]. “개인정보취 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8].

오민석[9]은 공동주택 리의 집행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리주체와 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에 큰 의문이 없

다고 말한다. 법원의 결이 상반되고 있지만 입주자

표회의를 추가 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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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 을 명확

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 에 필요한 범 에서 최소한

의 개인정보만을 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

다. 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 에 필요한 범 에서 

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한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 동의 여부, 동의 범  등을 선택하고 결

정할 권리를 가진다. 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

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물품과 재화의 매 권유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

에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 리인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해 해당 아동으로부터 법

정 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여 법정 리

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와 법 시행령 제17

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서면, 화, 인터넷 홈

페이지, 자우편을 통해 서명날인, 의사표시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법 제22조에 따라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집항목, 보유  

이용기간, 이용 목 , 동의 거부시의 불이익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선택사항과 필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

를 받아야 한다[1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상ㆍ방법ㆍ 차)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와 목

을 고지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

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한 보유기간

의 경과, 목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21조(개인정보의 기)에 따라 지체 없

이 개인정보를 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

한)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한 정보 등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

다. 한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운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처리할 수 없

다. 만약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반드시 동의

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

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

한)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 

CCTV의 경우 법 제25조( 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운  제한)에 따라 범죄 방, 시설안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된다. 

시설 안  등의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

, 촬 범   시간, 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 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훼손 되지 않도록 안

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CCTV 운 ․ 리 

방침을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12]. 

바이오정보 수집시에는 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

리제한)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사 동의를 받아

야 한다. 한 수집된 바이정보는 법 제29조(안 조

치의무)와 시행령 제30조와 그에 따른 행정안 부장

의 고시에 따라 바이오 정보를 암호화하여 장하

고 분실, 도난, 유출, 조, 변조 되지 않도록 안

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13]. 

2018년 5월 25일부터 발효된 EU의 GDPR에서

는 정보주체에 한 고지의무를 제13조와 제14조에

서 명시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며 제

14조에서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시

의 고지의무를 고지하고 있다. 고지기한은 최  1개

월 이내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 

  재 개인정보 수집시의 동의제도는 정보주체가 자

신의 개인정보에 한 정보통제권을 가진다는 의미에

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한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14].

  백수원[15]은 개인의 동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해서는 동의의 본질, 의미, 범 에 하여 올바르

게 인식하고 동의 선택에 따른 향에 하여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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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

계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가 어떤 목 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연구하 다. 

III. 아 트·오피스텔의 개인정보 처리 황

3.1 조사방법  상

본 연구에서는 A도 B시에 소재하고 최근 도시개

발이 진행된 OO 신도시 내의 15곳의 아 트  

10곳의 아 트와 2곳의 오피스텔 총 12곳의 아 트 

 오피스텔을 상으로 개인정보처리 황을 연구하

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요한 개인정보취 자인 

리사무소의 직원  리소장을 상으로 직  

interview 조사를 수행하여 개인정보 처리 황을 

검토하 다. 리사무소에 한 장 조사는 5월 9

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일 동안 실시하 다.  

조사하고자 하는 상은 각 공동주택에서 수집하

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목 ,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목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별도 동의 여부 등이다. 이를 해서 신도시 내의 

리사무소에서 직  입주자명부를 하나씩 샘 로 수

집하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의 공통 과 차

이 을 악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기 과 어떤 차

이 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 한, CCTV 설치 ․

운  황과 바이오정보 수집 이용 황을 추가 으

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 체 주택  아

트가 차지하는 비율과 2016년 기  아 트 거주 평

균 가구원 수를 참고하여 아 트의 개인정보 유출시

의 사회  비용을 추정하여 제시하 다.

3.2 연구의 제한  일반화 

  본 연구의 제약사항은 본 연구는 아 트와 오피스

텔의 입주자명부를 심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한 본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에 

해서는 A도 B시의 신도시 내의 아 트  오피

스텔의 리업체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양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 트와 오피스텔을 리할 

것이므로 신도시 내의 아 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

명부는 다른 지역의 아 트와 오피스텔에서도 동일하

게 사용되는 양식을 사용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A도 B시의 신도시 내의 아 트  오피스텔의 입

주자명부 신청서 양식 수집을 통한 개인정보처리 황 

연구는 우리나라 체 아 트와 오피스텔의 개인정보

처리 황 연구에 용 가능할 것이다. 

3.3 상별 조사 결과

3.3.1 수집항목

각 아 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를 수집하여 

수집항목을 비교한 결과 기본 으로 17개를 수집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개별 으로 수집하

는 항목들까지 포함하여 총 32개 종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주자명부

에서 개인정보 이용항목 부분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상 등”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한 

선택과 필수정보에 한 구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

다. 

총 32개의 수집항목  민감정보로 단할 수 있

는 정보가 18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아 트도 1군데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정

보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개의 정보를 수

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상의 개인정보 수

집항목들은 통일성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항목들까지

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과 필수정보에 

한 구분이 없어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

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 

명시된 동의 범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

하는 원칙을 배하는 것이다. 한, 입주 리와 

련이 없는 직장정보, 입주 황정보, 가족정보, 혼인

정보, 애완동물, 가족성별 등의 민감정보를 다른 개

인정보와 함께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을 반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법 제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

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의 벌칙사항에 해당한

다.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법 

24조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원칙을 반하고 

있다. 이 한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

의 벌 의 벌칙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에 해

당한다. 소유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 이외 

수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처, 목 , 처리정지 가능

사실”을 제 로 알리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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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partment Officetel

Character Collection item a b c d e f g h i j k l

Distinct ID Info ①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 × × × × × × ×

② Address ○ ○ ○ ○ ○ ○ ○ ○ ○ ○ ○ ○

③ Name ○ ○ ○ ○ ○ ○ ○ ○ ○ ○ ○ ○

④ Chinese Name × ○ ○ × × × ○ ○ ○ × ○ ×

⑤ Birth yy-mm-dd × ○ ○ ○ ○ ○ ○ ○ ○ ○ ○ ○

⑥ Phone No ○ ○ ○ × × ○ ○ ○ ○ ○ ○ ○

⑦ Mobile No ○ ○ ○ ○ ○ ○ ○ ○ ○ ○ ○ ○

⑧ Car No ○ ○ ○ ○ ○ ○ ○ ○ ○ ○ ○ ○

⑨ Day of begin ○ ○ ○ ○ ○ ○ ○ ○ ○ ○ ○ ○

Sensitive ⑩ Name of work ○ ○ ○ × × ○ × ○ × ○ ○ ○

Sensitive ⑪ Work phone No ○ ○ ○ × × ○ × ○ × ○ ○ ○

Sensitive ⑫ Family name ○ ○ ○ ○ ○ ○ ○ ○ ○ ○ ○ ○

Sensitive ⑬ Family birth yy-mm-dd ○ ○ ○ × ○ ○ ○ ○ ○ ○ ○ ○

Sensitive ⑭ Family relation ○ ○ ○ ○ ○ ○ ○ ○ ○ ○ ○ ○

Sensitive ⑮ Ownership type ○ ○ ○ ○ ○ ○ ○ ○ ○ ○ × ○

Sensitive ⑯ Owner name × ○ ○ ○ ○ ○ ○ ○ ○ ○ × ○

Sensitive ⑰ Owner address × ○ ○ ○ ○ × × ○ ○ ○ × ○

Sensitive ⑱ Owner phone No × ○ ○ ○ ○ ○ × ○ ○ ○ × ○

⑲ Emergency phone × × × ○ ○ × × × × × × ×

⑳ Car type ○ × × ○ ○ ○ ○ ○ ○ × ○ ○

㉑ TV existence × × × × × × × × × × ○ ×

Sensitive ㉒ Family mobile No × × × × × ○ ○ × × ○ ○ ○

Sensitive ㉓ Family job ○ × × × × ○ ○ × × × × ×

Sensitive ㉔ Family job level × × × × × ○ × × × × × ×

Sensitive ㉕ Family job name × × × × × ○ × × × × × ×

Sensitive ㉖ Marital status × × × × × × × × × × × ×

Sensitive ㉗ Pet type × × × × × × × × × × × ○

Sensitive ㉘ Pet color × × × × × × × × × × × ○

Sensitive ㉙ Family gender ○ × × × × × × × × × × ×

Sensitive ㉚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 × × × × × × ○

㉛ Car color ○ × × × × × × × × × × ○

㉜ Driver phone No ○ × × × × ○ × × ○ × × ×

※ Each name changed into a~l. 

Table 1. Collection item list for apartments

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세부내역을 공동주택별로 종합

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10곳의 

아 트와 2곳의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상의 수집항

목의 특성과 황을 정리하면 총 32개이며 민감정보

는 18개, 주민등록번호는 1개이다. 다른 지역의 공

동주택의 수집항목들도 아래의 종합표와 유사할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3.3.2 수집목적

각 아 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에 기술된 개

인정보 수집목 은 “온라인 투표, 체납 리, 비상시 

연락”이 5곳, “ 리단 운 에 필요한 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이 1곳, “선거 리 원회  임차인 표회

의 구성”이 1곳, “화재 방(가스불 리) 안 사고, 

도난사고 등 문제발생시 긴 통화, 연락처 확보  

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목 ”이 1곳, 아무런 수집

목 을 기술하지 않은 곳이 4곳으로 조사되었다. 

목 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법 15조2항을 반하

는 것으로 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수집목 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원칙을 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목 과 구성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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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
gory Collection purpose Ratio

1 Online voting, delinquency 
management, emergency 42%

2 Management agreements 8%

3 Election Commission & 
resident committee formation 8%

4 Fire, safty emergency call 
& property protection 8%

5 Without description 33%

Table 2. Collection purpose 

3.3.3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주일부터 리비 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출한 날까지”로 표시하거나 상당

수의 아 트와 오피스텔에서는 아  표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기간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것은 법 15조

2항을 반하는 것으로 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

리하면 [표 3]와 같다.

 

Cate
gory Collection period Ratio

1
From day of begin to finish 
day of final calculation for 
maintenance

42%

2 Without description 58%

Table 3. Collection period

3.3.4 제3자 제공 받는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받는자는 “한국 력공사, 

가스공 사, 지역난방공 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

치단체”로 기술하거나 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난방공사, 가스공 사,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단지에서 표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제3자 제공 목 과 련 없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 제3자 제공 기 에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겠다

는 것인지 어떤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

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

는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 에 해당

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2호를 반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Cate
gory Third party providing Ratio

1
Kepco, police, court
government, heating 

8%

2
Kepco, police, court
government, Gas

42%

3
Kepco, police, court
government, heating, more

8%

4 Without description 42%

Table 4. Third party providing 

3.3.5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 은 “ 리비 등의 체납

자에 한 조치 등”으로 표시하거나 아  없는 상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목 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 외 제공 지 원칙을 배하게 되어 법 제71조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5]과 

같다. 

Cate
gory

Third party providing 
purpose Ratio

1 Delinquency disposition 50%

2 Without description 50%

Table 5. Third party providing purpose 

3.3.6 동의 거부시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한 정보주체의 동의 거

부시 불이익의 내용은 “개인정보의 취 수집이용 제

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 손, 배수

출 는 화재 등) 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읍니다”로 표시하거나 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 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에서 선택정보와 

필수정보에 한 구분을 하지 않은 채 정보주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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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
ory

Consent choice 

existence
Ratio

1 Choice Available 50%

2 Choice not Available 33%

3 Without description 17%

Categ
ory

Distinct consent 
existence Ratio

1 Distinct consent 0%

2 No distinct consent 100%

Table 7. Distinct consent existence 

Table 8. Consent choice existence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는 서비스의 제

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법 제16조제3항 는 

제22조제5항의 내용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는 법 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분이 가능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Cate
gory

Disadvantage for 
non-consent Ratio

1

Non-consent disadvantage 
for emergency services 
like car damage, fire, 
drainage leak    

50%

2 Without description 50%

Table 6. Disadvantage for non-consent 

3.3.7 구분 동의 여부 

아 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에서 수집되는 개

인정보를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해서 동의를 받

아야 한다. 한 총 32개의 수집항목  18개의 민

감정보와 제3자 제공 내역에 해서는 각각 구분하

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수정보, 선택정보, 민감정

보, 제3자 제공내역 4가지 분야에 한 구분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아 트

와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에서는 구분 동의는 나타나

지 않았다. 아  동의를 구하는 부분 자체가 없는 입

주자명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는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한다는 법 제22조 3항을 반

하여 법 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 [표 8]

과 같다. 

3.3.8 CCTV 운영 현황

아 트와 오피스텔 12곳에 설치 운 인 CCTV

는 총 1,690 이며 각 단지 당 140 의 CCTV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각 단지의 CCTV의 수량과 보유기간, 보 장소, 안

내  설치여부를 확인하 다. 상정보 보유기간은 

약 30일 내외이며 자동삭제 되고 있다. 리사무소 

내의 방재실에 CCTV 리서버와 모니터화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트와 오피스텔에서는 별도의 안내 을 설치하

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 다. 이는 CCTV

의 설치 목   장소, 촬  범   시간, 리책임

자 성명  연락처를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

도록 안내 을 설치해야 하는 법 25조4항을 반하

는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No Name Quantity Period Board Guide 
paper

1 a 200~250

30

days
Nothing

2 b 100~150

3 c 150~200

4 d 100~150

5 e 150~200

6 f 100~150

7 g 150~200

8 h 150~200

9 i 0~50

10 j 100~150

11 k 100~150

12 l 50~100

※ Each name changed into a~l.

Table 9. CCTV management

3.3.9 바이오정보 수집 현황

아 트와 오피스텔의 바이오정보 수집은 주로 체

육시설, 도서  등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출입 리

를 해 12곳  5개의 단지에서 지문으로만 출입통

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1곳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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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tem Purp
ose

Perio
d

Providi
ng

Disadva
ntage

Distinct 
consent

CC
TV 

Bio 
info

Collect
ion

Available penalty 
type 

① Sensitive info 
collection √ Imprisonment 

below 5 years 
/Penalty fine below 
fifty million won② Distinct ID collection √

③ Resident registration 
No collection √

Fine below thirty 
million won 

④ Collection from others √

⑤ No purpose √

⑥ No period √

⑦ Providing without 
power

√ Imprisonment 
below 5 years / 
Penalty fine below 
fifty million won

⑧ Third party providing 
violation

√

⑨ Disadvantage for 
non-consent

√
Fine below thirty 
million won 

⑩ No distinct consent
  ㉠ Essential info 
  ㉡ Sensitive info
  ㉢ Third party 

providing
  ㉣ Optional info

√ Fine below tenth 
million won 

⑪ No CCTV board √

⑫ No distinct consent for 
bio info

√

Imprisonment 
below 5 years / 
Penalty fine below 
fifty million won

Table 12. Privacy vulnerabilities 

과 입주자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

이다. 

지문정보의 등록 리는 리사무소에서 입주민임

을 입주자명부를 조하여 확인한 후 지문등록기에서 

지문을 등록하도록 운 이며 구분 동의는 받지 않

는 것으로 확인하 다. 지문정보에 한 취 자는 체

육시설업자가 3곳, 리사무소 3곳으로 확인하 다. 

행정안 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 성 확보조치 기

”에 따르면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는 행동  특징에 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

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바이오정보는 개인정

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포함되며 바이오정보 수집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 아 트와 오피스텔의 지문등록  리 방식

은 각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반할 경우 법 제23조 1항을 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 는 5천만원이하

의 벌 에 해당한다. [표 10], [표 11]로 정리하

다.  

Cate
gory

Distinct consent 
existence Ratio

1 Distinct consent 0%

2 No distinct consent 100%

Table 10. Distinct consent existence for bio 

information 

Cate
gory Manager for fingerprint Ratio

1 Fitness center 3rd party 25%

2 Maintenance office 25%

3 No Collection 50%

Table 11. Manager for finger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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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까지 조사한 조사 상별 조사결과를 항목별 취

약요소 황으로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추가 으로 벌칙가능 사항을 각각의 취약요소

별로 정리하 다. 

3.3.10 아파트 개인정보 유출시 사회적 비용 추정

  통계청의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6

년 11월 1일 기  우리나라 총인구는 5,127만명이

다. 아 트가 1,003만호로 체 주택  60.1%를 

차지한다. 2016년 기  아 트의 평균 가구원수는 

2.51명으로[4] 아 트 거주 인구수는 약 2,517만명

으로 추산할 수 있다. 아 트 거주 인구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임규건[3]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산출 

모델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 액 기반, 타 국가 기반의 네가지 방법을 제시

하 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뉴스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을 수집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하 다. 추정에 활용한 

사건은 65건이며 총 건수는 약 4억 3천만건에 이른

다. 10개년도 평균 유출 피해비용은 약 107억에서 

307조로 추산하 다. 한 최근의 카드 정보 유출사

건은 력회사 직원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려고 했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 다. 

  실거래 평균값 기반 방식에 해 살펴보면 개인정

보가 지하시장에 실제로 거래되는 거래액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으로 보고 그 값을 추정하는 것이

다. 산식은 유출 건수에 실거래 평균값 250원을 곱

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250원의 근거는 국립재난안

연구원[16]에서 연구한 “개인정보 유출과 조류독감

의 간 피해비용 추정기법 연구”에서 개인정보가 지

하시장에서 거래되는 건당 거래액인 250원을 근거로 

제시한다. 개인인식 가치 기반 방식에 해서 살펴보

면 10~50  이상 500명을 상으로 조사한 개인정

보 유형에 한 보상수요 액(WTA)의 평균값인 

7,101,819원을 유출건수에 곱하는 것이다. 

  실거래 평균값 기반 방식으로 우리나라 체 아

트의 거주 인구의 개인정보 유출시의 사회  비용을 

추정하 다. 아 트 거주 추정인구수를 N, 실거래 

평균값 250원을 V1, 개인정보 유출시 사회  비용

을 T1로 각각 표시하여 계산하면 사회  비용은 약 

63억원이며 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V1= Actual transaction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 250won

N = number of population 

   = 25,170,000 people

T1= Average base value = V1×N

   = 250won × 25,170,000 

   = 6,292,500,000won   

  다음은 개인인식 가치 기반 방식으로 우리나라 

체 아 트의 거주 인구의 개인정보 유출시의 사회  

비용을 추정하 다. 아 트 거주 추정인구수를 N, 

실거래 평균값 7,101,819원을 V2, 개인정보 유출시 

사회  비용을 T2로 표시하여 계산하면 사회  비용

은 약 179조원이며 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V2= per-person perception value

   = 7,101,819 won

N = number of population 

   = 25,170,000 people

T2= perception base value = V2×N

   = 7,101,819 won × 25,170,000 

   = 178,752,784,230,000won   

IV. 아 트와 오피스텔의 개인정보보호 개선  

4.1 수집항목의 최소화, 구체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

르면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법하고 정

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아 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들까지도 과도하

게 수집하고 있다. 직장명과 직장 화번호, 가족 성

명, 가족 화번호, 핸드폰 번호, 혼인여부, 가족성

별 등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고 단된다. 

입주 리를 해 꼭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로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소유자 정

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로서 신 하

게 수집하여야 한다.  

일부 아 트와 오피스텔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은 법령에 수집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재검

토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통령령·국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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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법원규칙·헌법재 소규칙· 앙선거 리 원회규

칙  감사원규칙에서 구체 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

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수집할 수 있다

[17].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수

하기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

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한 정보주체

와의 계약체결  이행 등을 해 개인정보를 수집하

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를 

들어 채용 계약시에도 채용 정업무와 련이 있는 

정보만 수집하고, 직  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은 

수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목 을 

포 으로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구체 으로 명

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요구하

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법령상 근거 없이 주 인 필요에 따라 수집하

는 것은 부 하다. 향후 수집 가능성이 있다는 이

유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의 수집은 제한되어야 

한다[18].

4.2 수집목   보유기간 구체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

르면 개인정보는 처리목 을 명확하게 하여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표 2]에서와 같이 수집목 이 명확하

지 않는 측면이 있다. “비상시 연락”이라던지, “ 리

단 운 에 필요한 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수집목

이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  목 을 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유사한 성격의 개인정보 여러 개를 동시에 수집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를 들어 정보주체의 연

락처 확보를 해 휴 폰, 집, 직장 화번호, 집, 

직장 주소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부 하며 

수집목 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연락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18].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 국민의 77%가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19]. 수집목 에 비추어 불필요한 개인정

보의 수집은 극 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4.3 제3자 제공 항목  목  명확화

아 트와 오피스텔의 제3자 제공  가스공 사, 

지역난방공 사, 지방자치단체는 구체 으로 표시해

야 한다. 가스공 사가 어디인지 지역난방공 사, 지

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정보주

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

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 꼭 필요한 범  내에서만 제공하여야 한다. 특

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한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자, 이용목 , 제공항목 등 요사항

은 큰 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한다. 

한, 아 트와 오피스텔의 제3자 제공 목 으로 

기술 인 “ 리비 등의 체납자에 한 조치 등”은 구

체 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리비 등의 체납자에 

한 조치 외에 어떤 목 이 있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4.4 구분 동의 명확화  불이익 용 개선  

아 트와 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에는 일반 인 개

인정보와 함께 민감정보와 제3자 사항에 해 포

인 동의만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여 개별 인 구분 

동의가 필요하다. 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

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 거부시의 불이익을 

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필수와 선택사항으로 구분

한 후 선택사항에 해 동의 거부시 불이익을 제공하

는 것으로 불이익 제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동의여부에 한 실질 인 선택권이 보

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양식에서 “동의”만 체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동의 안함”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4.5 CCTV 안내  설치   

아 트와 오피스텔의 CCTV는 설치목 이 법하

다 할지라도 정보주체가 CCTV 운  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을 설치해야 한다. 재 CCTV

의 설치 운 수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안

내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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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tem

reducti
on

Explicit
purpose
&period

Explicit
providin

g

Improvem
ent for 

disadvant
ages

Separate
d 

consent

CCTV 
board

Reduc
e bio 
info

Privacy 
file 
open

Certiefie
d 

mainten
anance

Compul
sory  

educati
on

① Sensitive info 
collection √ √ √

② Resident registration 
No collection √ √ √

③ Collection from others √ √

④ No purpose/period √ √ √

⑤ Providing without power √ √ √

⑥ Third party providing 
violation √ √ √

⑦ Disadvantage for 
non-consent √ √ √

⑧ No distinct consent
  ㉠ Essential info 
  ㉡ Sensitive info
  ㉢ Third party 

Providing
  ㉣ Optional info

√ √ √

⑨ No CCTV board √ √ √

⑩ No distinct consent 
for bio info √ √ √

Table 13. Improvement Measures for vulnerabilities

CCTV 설치 안내 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 은 촬 범  내에

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안내 의 크기나 치는 자율 으로 정할 수 있다. 

안내 에는 표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7조 제 1항에 

따라 탁자의 리책임자와 수탁 리자의 성명, 연

락처,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차장 등과 같이 

주출입문과 동선이 분리된 장소에서는 출입구마다 안

내 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

4.6 과도한 바이오정보 수집 개선  

바이오정보 수집은 체육시설 리업자에 의해서 이

루어지고 있다. 체육시설 출입통제를 해 바이오 정

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 입주시 배부한 입주자

카드를 이용하여 체육시설 출입통제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부득이하게 바이오정보 수집을 통해 출입통

제를 하고자 한다면 정보주체의 구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바이오정보에 한 안 성 확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이오 정보의 특징은 인증의 측면에서 보면 우수

한 장 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바이오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패스워드와 같이 자유롭게 폐기하고 

새롭게 갱신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 이다. 이

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바이오정보의 안 한 리 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21]. 

바이오 정보의 수집에는 반드시 안 한 리조치

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바이오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 번호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장시의 암

호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송시에도 암호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이오 정보의 암호화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 성확보조치의 요한 사항으로 개인

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4.7 아 트․오피스텔 개인정보 일 등록  공개

법 제32조(개인정보 일의 등록  공개)를 개정

하여 개인정보 일의 등록의무를 아 트․오피스텔

에게도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기

에게만 개인정보 일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 하는 개인정보종

합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일 목

록 검색”화면에 공공기 의 개인정보 일 뿐만 아니

라 아 트․오피스텔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 일

에 해서도 등록 리를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투

명한 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는 공동주택 리정보시스템(k-apt.go.kr)을 

통해 일반 인 단지정보, 리비정보, 입찰안내 등의 

정보만을 체계 으로 정보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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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일 황을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단된다.   

4.8 리사무소 내 개인정보보호 담인력 배치

아 트․오피스텔의 요한 개인정보취 처리자인 

리사무소에 개인정보보호 담인력을 배치하는 것

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

람들을 리사무소 내에 배치하여 개인정보 리를 

담하게 하는 것이 아 트와 오피스텔의 개인정보보호 

수  향상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아 트와 오피스텔의 개인정보취 자의 문성을 

향상시켜 업무 반에 한 취약요소와 미흡한 부분

을 개선시켜 가야 할 것이다. 리사무소의 문성 

향상은 아 트와 오피스텔의 개인정보보호 수  향상

에 꼭 필요하다.

4.9 입주자 표회의의 역할 강화  인식 제고

아 트․오피스텔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입주자 표

회의의 역할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는 입주자 표회의가 진정한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리사무소와 각 시설사업자에게 각각의 개

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

이다. 이를 바로잡아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과정의 

의무와 책임에 하여 입주자 표회의 구성 후 6개

월 이내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트와 오피스

텔에 한 개선방안을 취약요소별로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13]와 같다. 

V. 결  론

아 트와 오피스텔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 인 주거형태가 되었다. 아 트와 오피스텔은 기

본 으로 사유재산에 해당되지만 이미 우리사회의 

요한 공공재의 역으로 자리 잡았다. 아 트와 오피

스텔에서 규모의 개인정보가 수집 처리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일원화된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 트와 오피스텔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하 다. 이를 다

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항목

을 최소화 해야 한다. 분명히 재의 입주자명부에서

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수집목 과 보유기간을 구체 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비상시 연락”, “ 리단 운 에 필요한 

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이라는 표  등은 그 목 을 

명확히 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보유기

간 자체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제3자 제공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가

스공 사”, “지역난방공 사”, “지방자치단체”라는 표

보다는 실제 회사명칭을 사용하고 해당 지자체명칭

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제3자 제공 목

을 구체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OO 등”처럼 “등”이

라는 표 으로 포 으로 표기하기 보다는 구체 이

고 명료하게 제3자 제공 목 을 표기해야 한다. 다

섯째,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와 제3자 제공사항

에 해서 구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거부시 불

이익도 선택사항만으로 구분하여 축소해야 한다. 여

섯째, CCTV 안내  설치를 통해 CCTV 촬 상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리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

다. 일곱째, 과도한 바이오정보 수집은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한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

덟째, 아 트와 오피스텔의 개인정보 일을 웹사이트

에 의무 으로 등록 공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홉

째, 리사무소 내에 개인정보보호 련 자격증을 취

득한 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열째, 입주자 표회의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련 의무와 책

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통해 

아 트와 오피스텔의 개인정보보호 수 의 개선이 이

루어질 것이다.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에 한 개인정보보호에 

한 출발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공동주택에 

한 개인정보 처리 황조사를 지속 으로 수행하여 

국내 공동주택의 반 인 개인정보보호 수  향상을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 공동주택에서의 개

인정보 라이  사이클 반에 한 황을 악해야 

할 것이다. 한 개인정보처리자인 입주자 표회의의 

개인정보 인식조사와 함께 개인정보취 자인 리업

체의 직원들에 한 개인정보 인식 조사도 추가 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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